
현행 또는 개정안 협회안
의견

항목 내용 항목 내용 

3. 발파·굴착 등의
 건설공사로 인한
 주변 건축물 등의
 피해방지대책 비
 용

가. 지하매설물 보호
조치 비용

1) 관매달기 공사
 비용
2) 지하매설물
보호 및 복구 공
사 비용
3) 지하매설물
 이설 및 임시이
 전 공사 비용
4) 지하매설물 보
 호조치 방안 수립
 을 위한 조사비용
 

3. 발파·굴착 등의
 건설공사로 인한
 주변 건축물 등의
 피해방지대책 비
 용

가. 지하매설물 보호
조치 비용

1) 관매달기 공사
 비용
2) 지하매설물
보호 및 복구 공
사 비용
3) 지하매설물
 이설 및 임시이
 전 공사 비용
4) 지하매설물 보
호조치 방안 수립
을 위한 조사비용
5) 「도시가스사업
법」에 의한 가스안
전영향평가비용

1) 전기철도, 지하차
도, 지하보도, 지하
상가 공사를 위한 
굴착공사 시 「도시
가스사업법」 제30조
의 4에 따라 가스안
전영향평가를 실시해
야 함.

나. 발파․진동․소음으
로 인한 주변지
역 피해방지 대
책 비용

1) 대책 수립을 위
해 필요한 계측
기 설치, 분석 
및 유지관리 비
용

2) 주변 건축물 및 
지반 등의 사
전보강, 보수, 
임시이전 비용 
및 비용 산정을 
위한 조사비용

3) 암파쇄방호시설
(계획절토고가 
10m 이상인 구
간) 설치, 유지
관리 및 철거 
비용

4)  임시방호시설
    (계획절토고가
    10m 미만인

나. 발파․진동․소음으
로 인한 주변지
역 피해방지 대
책 비용

1) 대책 수립을 위
해 필요한 계측
기 설치, 분석 
및 유지관리 비
용

2) 주변 건축물 및 
지반 등의 사
전보강, 보수, 
임시이전 비용 
및 비용 산정을 
위한 조사비용

3) 암파쇄방호시설
(계획절토고가 
10m 이상인 구
간) 설치, 유지
관리 및 철거 
비용

4)  임시방호시설
    (계획절토고가
    10m 미만인

현장에서는 발파·굴
착 등의 건설공사로 
인한 주변 건축물 
등의 피해방지 대책
으로 연도변 건축물 
등 시설물에 대한 
사전조사를 실시하
고 있으나 법적근거
가 미약하여 설계에 
보장되고 있지 않고 
있는바 피해를 예방
하고 피해발생 시 
보수·보강, 이전비용
을 최소화하는 기초
근거를 위하여 반드
시 필요함.
(서울시의 경우 지하
철 9호선 석촌호수
주변 건물 침하로 
별첨과 같이 지침을
하달했으나 명확한
근거가 없어 도급비
반영이 안 됨)

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 개정(안)」 협회 의견



    구간) 설치,
    유지관리 및
    철거 비용

    구간) 설치,
    유지관리 및
    철거 비용
5) 2)항을 위한
 연도변 건축물
 등 사전조사비용

첨부 : 서울시 ‘지하철공사장 연도변 건축물관리 개선안(사본) 1부. 


